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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검토배경

□ 최근 일부 생명보험회사1)가 신용카드사와의 상을 통해 순

수보장성 보험상품에 한해서만 신용카드를 수납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들의 상결과에 심이 집

○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가맹 수수료 인하에 한 논의는

이 부터 있어 왔지만 지난 3월 『여신 문 융업법』(이하 여

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고된 이후 다시 첨 화됨.

□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경우 그동안 크게 발 하는 가운데

신용카드시장의 제도,가맹 수수료,구조 등에 한 개선논

의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 왔음.

○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정부가 조세투명화 등을 해 실시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인해 크게 발

○ 그러나 신용카드시장을 규제하는 여 법,높은 수수료(가맹 수

수료,카드이용수수료)와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시장구조 등에

한 논란이 끊이지 않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용카드시장의 황 주요 쟁 을 정

리함으로써 재 보험회사의 신용카드 수납과 련된 다양한

문제에 해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함.

○ 지 까지 있었던 신용카드시장에 한 개선논의를 정리함으로써

보험회사와 련된 신용카드 수납,가맹 수수료 등에 한 문

제를 논의하여 시사 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임.

1)삼성,교보, 한생명 등이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결제 상 상품과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인하에 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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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국내 신용카드업 황

1.신용카드업 황

□ 신용카드업이란 신용카드의 발행 리,신용카드 이용과

련된 의 결제,신용카드가맹 의 모집 리 등의 업

무 두 가지 이상을 하는 사업2)

○ 부 업무로 신용카드회원에 한 자 의 융통,직불카드의 발행

의 결제,선불카드의 발행· 매 의 결제가 포함됨.

□ 우리나라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서 2009년 12월 기 으로

총 32개 사업자가 융 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업 임.

○ 신용카드 사업자는 업카드사와 겸 카드사로 구분할 수 있고,

업카드사는 다시 은행계와 기업계로 겸 카드사는 은행계와

유통계로 구분 가능

— 7개 업카드사 4개사는 은행계이고 3개사는 기업계이며 25개

겸 카드사 14개사는 은행계이고 11개사는 유통업계임.

구 분 사업자수 회사명(회원/제휴)

업
카드사 (7)

은행계 4 비씨,신한,산은캐피탈,하나SK

기업계 3 삼성, ,롯데

겸 (25)
은행계 14

경남,국민,기업,농 , 구,부산,우리,SC제일,
한국씨티,제주,수 , 북, 주,외환

유통계 11 백화 ,쇼핑센터 등 유통업체

<표 1>신용카드 사업자 황

주 :1)2009년 12월 기
2)산은캐피탈:기업구매카드에 해서만 신용카드업 허가(2002.1)
3)LG카드:신한카드와 통합(2007.10)
4)하나SK카드:하나카드로 출범(2009.11)후,하나SK카드 사명 변경(2010.2)

자료 :여신 융 회

2)여 법 제2조2항,제13조



- 3 -

□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신한,삼성,국민, 등 4개 카드

사가 카드발 수와 이용액에 해 60%를 유함으로써 과

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3)

구 분 신한 삼성 국민 집 률(CR3) 집 률(CR4)

발 카드수 29.89 11.72 11.60 8.55 53.20 61.75

이용액 23.09 10.29 16.38 8.41 49.75 58.16

<표 2>신용카드시장 시장 유율 황

(단 :%)

주 :1)발 카드수,이용액은 2007년말 기 임.
2)CR3=신한+삼성+국민,CR4=CR3+
3)일반 으로 CR3(상 3개사의 시장 유율) 는 CR4가 40~60%의 수 을 보이면 과

구조로 단
자료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한 공청회 자료(2008)

2.신용카드 이용 추이

□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등에

힘입어 200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4)

○ 신용카드 이용실 5)은 2000년 77.9조원이었으나 이후 가 른 성

장률을 보이며 2009년 303.9조원으로 증가

○ 서비스를 포함한 총 신용카드 이용 액은 2000년 148.8조원

에서 2009년 472조원으로 증가

○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이용 액이 차지하는 비 도 2000년

3)신한,삼성,국민, 카드의 시장 집 율은 2007년 이 47% 으나 LG카드가 신한

카드에 인수·합병된 이후 58%로 상승

4)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1999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 소득공제를,

2000년부터 신용카드 수증에 한 복권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신용카드사는 사

은품 증정,포인트 립,무이자할부 등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

택을 제공

5) 서비스 기업구매카드실 제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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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2003 2006 2009

카드 출계(A) 100.1 277.0 103.4 99.4

- 서비스 89.0 239.9 91.6 81.5

-카드론 11.1 37.0 11.8 18.0

신용 매(B) 48.8 240.3 278.9 372.6

-일시불 33.7 189.9 229.9 300.9

-할부 15.1 50.4 49.0 71.7

총카드이용 액(A+B) 148.8 517.3 382.3 472.0

이용 액(C)1) 77.9 170.5 214.8 303.9

민간소비지출(D) 312.3 389.2 453.9 577.4

C/D 24.9 43.9 47.3 52.6

24.9%에서 2009년 52.6%로 2배 이상 증가

<표 3>신용카드 이용실 추이

(단 :조원,%)

주 :1) 서비스 기업구매카드실 제외(기업구매카드제도 2000년부터 도입)
자료 :여신 융 회, 융통계시스템

□ 신용카드 발 수와 신용카드 가맹 수도 빠르게 증가

○ 카드발 수는 2000년 5,780만개에서 2009년 1억 690만개로,동 기간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발 수는 2.6개에서 4.4개로 증가

○ 신용카드 가맹 도 2000년 약 860만개 던 것이 2009년 약 1,650

만개로 약 2배 가까이 증가6)

<표 4>신용카드 발 수 가맹 추이

(단 :천개,개,천개)

구 분 2000 2003 2006 2009

카드수
체 57,881 95,517 91,149 106,993

경제활동인구 1인당 2.6 4.1 3.8 4.4

가맹 수 8,611 16,949 17,037 16,568

자료 :여신 융 회

6)신용카드 가맹 수는 개별 신용카드사와 개별 인 계약을 한 수치를 모두 포함한 것

으로 실제로 신용카드를 수납하는 가맹 수는 약 150만개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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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의 이용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

불카드와 직불카드의 이용액은 아직 정체되거나 감소7)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용카드 352.5 360.7 371.0 403.6 456.4 466.4

직불카드 0.1 0.2 0.1 0.1 0.1 0.0

체크카드 2.6 7.8 12.3 18.8 26.8 36.5

선불카드 0.3 0.5 0.7 0.9 1.0 1.3

<표 5>지 수단별 이용실

(단 :십억원)

자료 :한국은행

3.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황8)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를 업종별로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음.

○ 일반 으로 필수재 련 업종에는 낮은 수수료,유흥 사치업

에는 상 으로 높은 수수료가 용되고 있음.

○ 신용카드 가맹 평균 수수료는 2008년을 기 으로 2.22% 수

인데 2000년 2.92%에서 차 하락하는 추세

7)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사용 시 은행 잔액 한도 내에서 즉시 결제가 된다는 에서는 동

일하나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는 달리 서비스 등 신용공여가 가능하고 모든 신용카드

가맹 에서 사용 가능

8)한국은행(2010),여신 융 회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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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신용카드 가맹 평균 수수료 추이

(단 :%)

연도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수료 2.92 2.29 2.33 2.36 2.32 2.28 2.22

자료 : 융 ․ 감원 보도자료,「재래시장․ 소가맹 카드 수수료 폭 인하」,한국은행(2010)재인용

□ 융 보험업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는 2.60~

3.20%이며 이는 할인 ,백화 등에 비해 높은 수 인 반면

귀 속,유흥 사치업에 비해 낮은 수

<표 7> 재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단 :%)

업종 수수료 업종 수수료

융 보험업 2.60~3.20 귀 속 2.70~3.60

할인 1.70~2.70 패션잡화 2.00~3.60

백화 2.00~2.88 숙박 2.00~3.60

슈퍼마켓 1.80~3.30 유흥 사치업 2.70~4.50

자료 :여신 융 회

□ 보험업에 한 평균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를 3.00%로 가정할 경

우 FY2008보험회사가 가맹 수수료로 지 한 액은 총 2,625억원

추정됨.

○ FY2008생명보험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수입보험료의 약 1.70%

인 1조 2,500억원9)10)으로 약 375억원을 가맹 수수료로 지

○ FY2008손해보험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수입보험료의 약 20%인

7조 5,000억원11)으로 약 2,250억원을 가맹 수수료로 지

9) 회보험료를 제외한 계속보험료에 한 수치

10)FY2008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약 73조 5,610억원

11)FY2008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약 37조 4,9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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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신용카드 시장의 특징 구조

1.양면시장(Two-SidedMarket)12)

□ 신용카드시장은 양면시장으로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

와 신용카드 가맹 등 두 종류의 다른 고객을 동시에 상

○ 양면시장은 하나의 거 (platform)을 심으로 두 그룹의 거래상

방이 존재하는 시장

— 거 은 두 그룹에 속한 회원의 수에 따라 비 칭 인 가격 략

(asymmetricpricingstrategy)을 활용하여 이윤극 화를 추구

— 두 거래상 방 사이에는 간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와 가맹 에 신용카드 회원수수

료와 가맹 수수료를 상력 따라 비 칭 으로 설정하게 됨.

○ 일반 으로 신용카드 가맹 이 신용카드 이용자 신 신용카드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상 으로 높은 가격을

신용카드사에 지불하게 됨.13)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배경으로 가맹 에 한 수수

료 상에서 우 를 보이면서 신용카드 가맹 에 비용을 가

— 신용카드 이용자는 가맹 수가 많을수록 가맹 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많을수록 서로 더 큰 혜택을 리는 간 효과 존재

12)장선구(2008)를 참고

13) 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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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역선택(AdverseSelection)14)

□ 신용카드시장에서는 신용이 높은 고객보다는 신용이 낮은 고

객이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 가능

○ Ausubel(1991)는 연체 험이 높은 신용카드 이용자들만이 서비

스 수수료 인하에 반응하여 추가 으로 차입하기 때문에 서비

스 수수료가 하방경직 인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15)

— 연체 험이 높은 고객은 자 조달이 쉽지 않으므로 연체 험

이 낮은 고객보다 신용카드 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

아 역선택이 발생 가능

— 역선택 문제로 인해 서비스 수수료는 높게 유지되면서 시

장 리 변화에 하방경직 인 모습을 보이게 됨.

□ 신용카드사는 역선택 문제로 인해 서비스 수수료 는

할부 리 인하 시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가격경쟁보

다는 비가격경쟁에 집

○ 신용카드사가 확보한 신용카드 회원은 타 카드사로 이동 시 추가

인 비용을 부담해야 함으로 이동이 쉽지 않음.

— 신용카드 회원은 출 리, 서비스 등 정보 확보 시 탐색비용

(searchcosts)과 타 카드사로 이동 시 카드사용 한도 축소,높은 카

드수수료 용 등의 환비용(switchcosts)을 부담해야 함.16)

14)윤성훈(2003),정찬우(2005),윤성훈·이경아(2009)참고

15)Park(1997),Black and Morgan(1998),Ausubel(1999),Grossand Souleles(2001a,

2001b)등은 실증분석을 통해 신용카드시장에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논의

16)Calem(1992),Calem andMester(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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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래구조

가.3당사자(Three-party)체제17)

□ 3당사자체제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를 상으로 한

카드발 업무와 가맹 을 상으로 한 매출 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

○ 동 체제는 신용카드사,신용카드 가맹 ,신용카드 이용자로 구

성되며 폐쇄형 구조로도 불림.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사,해외 Amex,DinersClub등이 3당사

자체제를 채택

<그림 3>3당사자체제

주 :신용카드 회원수수료(f)는 포인트,할인혜택과 같이 음의 값을 취할 수 있음.

자료 : 진(2009)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발 ,가맹 확보,인증망 확보,고지

서 발 , 표 매입,결제 처리,채권 리,신용정보 수집 등

신용카드업과 련된 업무를 직 처리

17)신용카드 제도개선을 한 공청회 자료(2008),윤성훈·이경아(2009),진재석(2009)등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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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이용자는 신용카드사와 가맹 계약이 체결된 업소에

서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3당사자체제에서는 신용카드사별로 가맹 확보, 리비용 등

고정비용이 요구되어 투자가 복되는 고비용 구조를 보임.

○ 고정비용의 복투자는 사회 효용의 감소와 함께 자연 인 진

입장벽을 유발

— 감독당국의 지시(1998.1.8)에 따라 여 법 제23조 제2항은 신용

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 공동이용’을 의무화하 으나 이용

실 이 조

나.4당사자(Four-party)체제18)

□ 4당사자체제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를 상으로 한

카드발 업무를 담당하고 표매입사는 신용카드 가맹 의

매출 표 매입업무를 담당하는 구조

○ 동 체제는 신용카드사,매출 표 매입사,신용카드 가맹 ,신용

카드 이용자로 구성되며 개방형 모형으로도 불림.

— Visa,Master등 표매입사가 있는 미국,호주, 국 등이 4당

사자체제를 채택

18)정찬우(2008)를 참고



- 11 -

<그림 4>4당사자체제

주 :신용카드사의 수입은 (a+f), 표매입사의 수입은 (m-a)가 됨.

자료 : 진(2009)

□ 카드결제 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와 표매입사에

신용카드회원수수료와 정산수수료를 부과하며 표매입사는

신용카드 가맹 에 가맹 수수료를 부과

○ 정산수수료는 표매입사가 신용카드사에 지 하는 수수료이나

가맹 수수료에 가될 수 있어 결과 으로 신용카드 가맹 부

담이 커질 수 있음.

□ 신용카드 가맹 과 표매입사, 표매입사와 신용카드사 간

의 경쟁 계가 형성된다면 가맹 수수료의 인하가 가능

○ 표매입사에 가맹 리권이 부여되면 신용카드사에 한 이

들의 상력이 커져 정산수수료 조정을 통해 가맹 수수료 인하

가 가능

○ 그러나 소수의 표매입사가 시장력(marketpower)을 가질 경우

신용카드사에 한 정산수수료 조정이 가맹 수수료 인하로 이

어지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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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신용카드 규제

1.우리나라

□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재 여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음.19)

○ 여 법은 신용카드 시장의 진입 퇴출,업무 역,결제 수

수료 등에 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여 법 제3조,제19조,제57조,제70조의 개정 폐지에

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짐.

□ 여 법 제3조와 제57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시장진입 퇴출

에 련된 신용카드업 허가20)와 취소21)는 융 원회가 결정

○ 융 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여 법의 특정항목을 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 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제19조와 제70조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 의 수납 거부 수

수료 가를 지

○ 여 법 제19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 은 신용카

드 수납을 거부하거나 가맹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가할 수 없음.

19)1987년까지는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규제됨.

20)여신 문 융업법 제3조

21)여신 문 융업법 제57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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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업자가 제19조 1항과 3항을 반하 을 경우 제70조에

따라 벌 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2.해외 주요국22)

가.미국

□ 미국은 신용카드시장을 1968년 제정된 연방법인 『소비자신

용보호법』(ConsumerCreditProtectionAct)으로 규제

□ 『 부진실법』(TruthinLendingAct)과 동 법의 세부내용을 정

한 『RegulationZ』에 반 인 신용카드시장에 한 규제 명시

○ 신용카드 이자율,수수료 조건,신용조건의 주지의무,채권압류의

제한,소비자 신용정보의 비 보장 등에 한 내용이 담겨 있음.

○ 미국은 1990년 후반까지 신용카드 수수료가 시장 리에 비해 높

은 수 을 유지23)하자 『 부진실법』과 『RegulationZ』의 개정

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거래조건 등에 한 공시를 강화24)

○ 『공정신용보고법』(FairCreditReportingAct),『평등신용기회

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 자자 이체법』

(ElectronicFundTransferAct)등에도 일부 신용카드 규제 조항

이 명시되어 있음.

□ 미국 감독당국25)은 신용카드사의 불공정 행 개선 소비자

22)김규수(2009),진재석(2009),최형선(2010),한국은행(2007,2010)등을 참고

23)Ausubel(1991),“TheFailureofcompetition in thecreditcard market”,The

AmericanEconomicReview.

24)최희식(2004)참고

25)연방 비이사회(FRB:FederalReserveBoard), 축기 감독청(OTS:OfficeofTh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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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강화 등을 목 으로 규제가 강화된 신용카드 련 개정

안을 2010년 7월부터 시행 26)

○ 불공정 행 개선을 해 『RegulationAA』를 개정하 으며 신

용카드 계좌 회 (revolving)신용과 련하여『Regulation

Z』를 개정

□ 재 소비자신용보호법은 신용카드업 를 한 회사의 설

립,인가,승인 등에 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신용카드 수수료 가에 한 규제 조항도 따로 없으며 할

인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신용카드업은 주(state)법에 따라 주정부의 인가 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주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 의 이용자에의 수수료 가를 주법

으로 지하는 경우도 있음.

— 뉴욕 주는 상법(GeneralBusinessLaw)제518조에 신용카드

수수료 가 지와 처벌규정을 명시

— 뉴욕이외에도 캘리포니아,텍사스, 로리다 등 총 10개 에

서 신용카드 수수료 가를 법으로 지

나.호주27)

□ 호주 앙은행은 1998년에 제정된 『지 결제시스템 규제

Supervision), 국신용조합감독청(NCUA:NationalCreditUnionAdministration)

26)김규수(2009)

27)김태진(2008),진재석(2009),윤성훈·이경아(2009)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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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PaymentSystemsRegulationAct1998)에 따라 신용카

드시장의 제반사항을 규제

□ 그러나 2002년 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부가

혜택을 제공할 목 으로 정산수수료를 인상하자 가맹 수수

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

□ 호주 앙은행은 신용카드 가맹 의 부담 완화를 해 2002

년 『신용카드 지 시스템 개 안』(CardPaymentSystems

Reforms)을 발표

○ 카드 지 시스템 개 안은 ① 정산수수료(InterchangeFee)인

하,② 카드결제 시 부가수수료(Surcharge)고객 가 허용,③ 카

드가맹 이 모든 카드를 수용해야 하는 원칙(Honor-All-Card

Rule) 폐지,④ 다른 지 수단을 유도하는 것을 지(No-

SteeringRule)한 조항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표 8>카드 지 시스템 개 안 주요 내용

개 안 주요내용

정산수수료

인하

-카드발 사와 표매입사 사이의 정산수수료 상한제 도입

구 분 규제실시 이 2003년 2006년

신용카드 0.95% 수 최고 0.55% 최고 0.5%

직불카드 0.55% 수 거래 건당 $0.15 거래 건당 $0.12

카드가맹

규제완화

-카드결제 시 부가수수료 카드고객에게 가 허용

-Honor-All-CardRule폐지

-No-SteeringRule폐지

자료 :김태진,「호주 앙은행의 카드산업 규제와 시사 」,『신용카드』,2008.

   

□ 개 안이 시행된 이후 가맹 수수료가 2003년 10월 1.4%에서

2007년 말에는 0.79%까지 인하되는 등 가맹 의 부담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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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신용카드 이용자에 한 수수료가 인상되고 서비스가

축소됨에 따라 동 개 안에 한 체 인 평가는 유보 임.

— 2006년 신용카드 연회비는 2001년에 비해 22~77% 인상되었고

연체수수료 한도 과 수수료 등도 큰 폭으로 인상

다. 국

□ 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소비자신용법』(ConsumerCredit

Act1974)을 제정하여 신용카드 반에 한 규제를 실시

○ 동법은 신용에 한 고,부당한 신용거래,소비자신용과 련

한 신용 할부거래 등에 한 내용을 명시

○ 2008년 신용카드시장의 경쟁력 소비자보호 강화를 해 『소

비자신용법』개정안이 면시행

□ 국의 신용카드업은 『통합 융업법』(FinancialServicesand

MarketAct)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없이 감독기 에 사 신

고만으로 가능

○ 할인 등 일반기업은 공정거래청(OFT:OfficeofFairTrade)의

인가를 받고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음.

□ 국은 신용카드 수수료 가에 한 규제를 따로 명시하지

않음.

○ 4당사자체제인 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비자신용법』,

『경쟁법』(CompetitionAct1998)등을 통해 규제되고 있음.



- 17 -

Ⅴ.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개선논의

1.신용카드 규제28)

□ 신용카드시장 체계의 개선을 해 여 법 제19조와 제70조에

명시한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가 지 항목과 처벌조항

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으로 제기됨.

□ 신용카드 수납 의무화를 명시한 여 법 제19조 제1항은 지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있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거래당사자 하나인 가맹 의 지 수단 선택에 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가맹 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 인 상품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

○ 신용카드 수납의 의무화를 완화할 경우 조세의 투명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증 발 의 의무화 등으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가를 지한 여 법 제19조 제3항

의 폐지를 통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

○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높을 경우 수수료 일부가 상품가격의

인상을 통해 이용자에게 간 으로 가 가능하고 이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융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킴.

○ 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세 세 납부 시 납세자가 신용카드

28)김재진 (2008),신용카드 제도개선을 한 공청회 자료(2008),정찬우(2008),최형선

(2010)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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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부담

— 김재진(2008)은 납부자와의 형평성,국가재정 부담 등을 감

안할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29)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 법 제19조와 제70조의 폐지는 성 한

제도개선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훼손 조세수입 감소로 이

어질 수 있다고 우려

○ 정찬우(2008)는 동 조항에 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완 폐지보다

는 소액결제에 한 신용카드 수납 의무 완화, 이용자에 한

가격차별화 허용 등을 통해 순차 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2.가맹 수수료

□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는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여 법에 따

라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할 수 없고 신용카드 이용자가 증가

함으로써 업종별 가맹 수수료 정성에 한 논란은 지속

○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는 업종별로 차등화 되어 있어

가맹 과 신용카드사 간의 업종별 수수료의 정 수 에 한

이견이 존재

□ 신용카드 가맹 은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를 배경으

로 가맹 에 한 수수료 상에서 우 를 보이면서 상력

이 낮은 가맹 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30)

○ 소득공제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카드 가맹 의 상력

29)미국과 국에서도 신용카드 납부 행 서비스가 시행 이며 미국의 경우 납부 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30)신용카드 제도개선을 한 공청회 자료(2008),정찬우(2008),윤성훈·이경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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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를 가

○ 신용카드 이용자 확보를 해 신용카드사 간의 과당경쟁이 일어

날 경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

하기 해 가맹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 의 가맹 탈퇴

는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맹 탈퇴가 쉽지 않음.

○ 가맹 수수료가 상품가격에 일부 반 될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

지 않는 소비자가 카드이용자에게 보조 을 지 하는 결과를 래

□ 일부에서는 여 법 제3조 제1항,제3항 등이 신용카드사의 자

발 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 31)

○ 만약 신용카드 가맹 탈퇴가 쉽지 않은 시장구조일 경우 신용

카드사가 가맹 수수료를 인하할 유인이 더욱 어듦.

□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업종별 가맹 수수료 차이가 다른 나라

에 비해 크지 않고 과도한 수 은 아니라고 주장

□ 한 신용카드 가맹 도 신용카드 이용자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제혜택을 용받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액 일정부분이 소

득세 공제 상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액의 100분의

132)이 부가가치세 공제 상이고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임.

□ 융 원회 등 감독당국은 2007년부터 세가맹 재래시장

가맹 을 심으로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인하를 유도

31)윤성훈·이경아(2009)

32)음식업 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액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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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재래시장과 소가맹 의 가맹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됨.

— 재래시장내 신용카드 가맹 연간 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가맹 33)에 해서 1.6~1.8%로 인하

— 재래시장 가맹 이외에 연간 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소가

맹 에 해서 2.0~2.15%로 인하

<표 9>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인하 사례

시기 구분 변경 변경후

2007년 8월

신용카드 세가맹 2.0~4.5% 2.0~2.2%

신용카드 일반가맹 1.5~4.5% 1.5~3.6%

체크카드 1.5~4.5% 1.5~2.3%

2008년 10월 신용카드 소가맹 평균 2.74% 평균 2.57%

2009년 2월 신용카드 재래시장 2.0~3.6% 2.0~2.2%

2010년 4월
신용카드 재래시장 2.0~2.2% 1.6~1.8%

신용카드 소가맹 평균 2.57% 2.0~2.15%

자료 : 융 ․ 감원 보도자료,한국은행(2010)

3.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

가.가맹 수수료 인하

□ 보험회사는 평균 3.00%(2.60~3.24%)인 가맹 수수료가 백화

등 타 업종에 비해 높아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

○ 건당 150원인 계좌이체(자동이체)수수료에 비해서도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는 지나치게 높은 수 이라는 입장

○ 보험회사는 정기 으로 보험료 수납이 이루어지는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장기보험상품에 국세 세 수 의 수수료인

33) 융 원회는 재래시장 가맹 연간 매출규모가 9,600만원 미만인 가맹 황은 계

기 조 등을 통해 정기 으로 갱신할 정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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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수 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34)35)

□ 신용카드사는 재 보험회사의 가맹 수수료는 과도하지 않

다는 입장

○ 가맹 수수료는 최 가입 시 설정된 것이 용되지만 이후 결제

액에 연동하는 슬라이딩 방식이 용되어 재 형 보험회사의

경우 실질 수수료는 백화 등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주장36)

나.장기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상 제외

□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제외 상 포함여부는 지난 3월

융 원회가 여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고하 을 당시

활발하게 논의됨.

○ 여 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결제 지 상 융상품을 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융투자상품 이에 하는

융상품과 ②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

래 가능성이 있는 ․ 이에 하는 융상품 등으로 정의

□ 보험회사는 장기보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지 상 융

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종신보험,건강보험,연 보험 등의 장기

보험상품에서 축( 립)보험료의 비 이 험보험료보다 높아37)

은행의 · 이나 융투자상품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주장

34) 련법률:국세기본법 제46조 2호(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35)http://www.cardrotax.or.kr/index.giro

36)박인철(2010)

37)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FY08기 장기손해보험의 구성비는

험보험료 20.1%, 축보험료 57.9%이며 사망보험(종신,건강 등)의 구성비는 험보

험료 19.7%, 축보험료 50.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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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신 융 회 등 신용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수납이 허용

된 보험상품을 신용카드 결제 상에서 제외한다면 보험료 결제

시 소비자 불편을 가 시킨다며 반 입장을 표명

□ 융 원회는 가맹 계약은 사 자치계약이라는 입장을 보이

면서 신용카드 결제 지 상에 보험상품을 포함하지 않음.

○ 융 원회는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사가 가맹 계약 시 신용카드

수납 상 보험상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

□ 최근 생명보험회사를 심으로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결제

상 상품과 수수료 인하에 한 상이 진행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결제 상 상품으로 정기보험과 어린이보

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상품만 포함시키고 종신보험,연 보험

등은 결제 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

○ 한 장기보험상품에 한 가맹 수수료를 국세 세 수 인

1.2%까지 인하하는 것을 요구

— 상의 결과에 따라 가맹 탈퇴도 고려하고 있음.

○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일부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제외는 소

비자의 편의를 해하며 재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과

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

□ 재 형 생명보험회사는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에 한해서만 신

용카드를 수납하기로 잠정 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가맹 수수료와 소형 생명보험회사의 신용카드 결제 상 상

품과 수수료 인하에 한 상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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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시사 결론

□ 여 법 제3조와 제19조에 명시된 신용카드 수납 거부 신

용카드 수수료 가 지에 한 완화 삭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

○ 여 법 조항의 개선은 신용카드 가맹 의 상력을 제고하여 가

맹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

○ 한 제Ⅲ장 해외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제 으로 신용카

드 수수료 가 지 수단별 가격차별화를 허용하는 추세

○ 마지막으로 지 수단의 선택은 소비자의 효용의 증 도 가져오

는 만큼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를 함께 부담할 필요가 있음.

— 김재진(2008)도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수

수료를 납세자가 부담38)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하여 높은 수

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 인 인하가 필요

○ 해외 주요국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은 스 스를 제외하고는

부분 우리나라 평균인 2.22%보다 낮은 수

— 랑스(0.7%),호주(0.8%),덴마크(0.9%)등의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는 1% 미만이며 나머지 국가도 2.0%를 넘지 않음.

38)미국과 국에서도 세 에 한 신용카드 납부 행 서비스가 시행 이며 미국의 경

우 납부 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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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해외 주요국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단 :%)

국가 수수료

랑스 0.70

호주 0.80

덴마크 0.90

벨기에,스페인, 국,네델란드,이탈리아,독일 1.50~1.70

미국,캐나다 2.00

스 스 2.80

자료 :한국은행(2010)

○ 과도한 수수료는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될 수

있고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신용카드시장을 왜

곡시켜 신용카드시장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사는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의

격차에 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사가 업종별 가맹 수수료 산정에 한 근거를 제시함

으로써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 모두 수수료 상에서 불

필요한 노력을 일 수 있음.

□ 보험상품은 융상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

가맹 수수료는 상품별로 달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종신보험,건강보험,연 보험 등 정기 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기상품에 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1.2%수 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 장기 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 카드 이용자

가 더욱 확 될 것으로 상되는 만큼 보험회사도 카드 수납

에 해 유연하게 처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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